
176  2022년 1월호

전문분야 이야기

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의 관계

전문분야 이야기

박신호 (상속 전문변호사/서울회/법무법인 백일)

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1. 8. 19. 선

고 2017다235791 판결은 “유류분에 관

한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

민법 제1008조는 ‘공동상속인 중에 피

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

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

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

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

이 있다’라고 규정하고 있다. 이는 공동

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

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

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

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

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

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

데 취지가 있다.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

입법 취지와 민법 제1008조의 내용 등

에 비추어 보면,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

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

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

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

고,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

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

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

다.”라고 판시하였다.

위 판결의 요지는 쉽게 설명하자면, 

“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남아있는 상속

재산과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이 있는 

경우,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

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, 그에 대한 

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

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을 

해서는 안 된다.”라는 의미이다. 즉, 유

류분반환청구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

이 동시에 계류 중인 경우 상속재산분



1772022년 1월호

전문분야 이야기

할심판의 확정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

판결의 선결조건이 된다는 의미인 것 

이다.

원래 피상속인에게 남아있는 상속재

산이 없고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만 있

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만 진

행하는 것이 가능하다. 그런데 남겨진 

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재산을 

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하지 않으면 구

체적인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수가 

없게 된다.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이 그

러한 경우였고, 이에 유류분반환청구소

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동시에 법원

에 계류 중인 상태였다.

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판결인 

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아직 서울가

정법원에 계류 중인 상속재산분할심판

이 확정되지 않았지만, 남아있는 상속

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공동상속

인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

유류분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. 이

에 대해, 대법원은 이와 같은 유류분 산

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.

따라서 앞으로는 피상속인에게 남아

있는 상속재산과 유증 또는 증여된 재

산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남아있

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심

판을 제기하거나, 그 분배방식에 관해

서 별도로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를 보

아야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

능할 것이다.

다만 유류분에는 단기 소멸시효가 존

재하므로 일단은 두 사건을 모두 법원

에 소제기 해놓고 나서 상속재산분할심

판의 확정시까지 유류분반환청구소송

의 진행을 중단시켜 놓는 것이 가장 합

리적인 방식이 될 것이다.

(출처/법조신문)


